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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『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의 설치기준 지침』 제정 알림

1. 예방안전과 - 4642(2020.3.13)『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기준 지침』 제정과

관련 됩니다.

2. 2015.9.22.자로 요양병원 , 정신병원 , 노인요양시설 , 장애인거주시설 , 장애인의료

재활시설에 화재 시 환자 등의 신속한 대피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대피공간 등

대피시설을 설치토록 건축법시행령(제46조제6항)이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하위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피공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, 협소하

게 설치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관TF팀을 구성, 『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의

설치기준 지침』을 제정하여 화재 취약대상의 화재안전을 강화하고자 하오니 관련부서 및

전 소방서에서는 시행에 자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지침 시행일 : 2020.4.1.

나. 관련부서 및 소방서 협조사항

1) 관련부서 : 노인복지과, 장애인복지과, 보건행정과, 식품의약과, 건축주택과

가) 영업신고 수리 시 지침적용 안내

나) 도내 전 시군 관련부서 배포 및 시행안내

다) 관련단체 교육 등 소집 시 지침적용 홍보 및 교육

2) 소방서

가) 건축허가 동의시 지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보완권고

나) 관련단체 교육 시 지침적용 홍보 및 교육

붙임 : 1. 피난약자시설 대피공간 등 설치기준 지침 결재사본 1부.

2. 피난약자시설 등의 설치기준 지침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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